
[별표 4]<개정 1986.6.19.>
관광호텔업 등급별 시설기준(제14조관련)

등   급
특         등        급 1    등    급 2    등    급 3    등    급

시   설
1. 객실
 가. 면적 (욕실

면적을 포함
한다)

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   싱글(Single) 13제곱미터이상 (다만, 객실수는
전체객실수의 10%이내어야 한다)

   다불·투윈
(Double Twin)

19제곱미터이상
   스위트

(Suite)
26제곱미터이상

   한  실 19제곱미터이상
 나. 냉·난방시

설
중앙집중식 냉·난방겸용 공기조
절기(에너지절약 설비를 포함한
다)를 설치할 것

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중앙집중식 또는
독립조절식 냉·
난방겸용 공기조
절기(에너지 절약
설비를 포함한다)
를 설치할 것

 다. 환기설비 자동환기 설비를 설치할 것 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 라. 출입문자물
쇠

자동 또는 반자동 폐쇄정으로 하
고 출입문 내부쪽에 쇠사슬 안전
폐쇄기를 설치할 것

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

 마. 침  대 1인용의 경우 90센티미터×195센티미
터이상, 2인용의 경우 138센
티미터×195센티미터이상의 침대
를 설치할 것

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 바. 전  화 객실에서 직접 호출할 수 있는 자
동식 전화(국제전화를 포함한다)
를 설치할 것. 다만, 자동식 전화
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은 그러하지
아니하다.

자동식전화를 설
치할 것. 다만,
자동식 전화시설
이 불가능한 지역
은 그러하지 아니
하다. 

1등급의 경우와
같다.

 사. 욕  실
   (1) 면  적 3.3제곱미터이상일 것 특등급의 경우와

같다.
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   (2) 욕  조 길이 115센티미터이상일 것 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2. 현관로비 1. 면적은
  ○120실미만의 경우 : 객실수용인

원×0.5제곱미터이상
  ○120실이상 300실미만인 경우 :

객실수용인원×0.4제곱미터 +
40제곱미터이상

  ○300실이상 500실미만인 경우 :
객실수용인원×0.3제곱미터 + 
100제곱미터이상

  ○500실이상의 경우 : 객실수용인
원×0.2제곱미터 + 200제곱미터

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

이상(이 경우 객실수용 인원은
1실당 2인으로 본다).

2. 손님이 대기할 수 있는 휴게
실 설비를 설치할 것

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3. 승용승강기 4층건물이상에는 수용인원에 상
응하는 엘리베이터를 투숙객용과
종사원용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위
치에 설치할 것

4층건물이상에는
수용인원에 상응
하는 엘리베이타
를 설치할 것

1등급의 경우와
같다.

1등급의 경우와
같다.

4. 식당등 한식당·양식당·다실·연회실 및
칵테일바를 설치할 것

양식당·다실·연
회실 및 칵테일바
를 설치할 것

양식당·다실·칵
테일바를 설치할
것

양식당 및 다실
을
설치할 것

5. 주  방 현대적 주방시설을 갖출 것 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6. 소방·방재시
설

1. 중앙집중식 소방·방재센타를
설치할 것

2. 고객안전용 감시 카메라를 설
치할 것

중앙집중식 소방
·방재센타를 설
치할 것

소방·방재시설을
설치할 것

2등급의 경우와
같다.

7. 발전기등 1. 비상 발전설비를 갖출 것 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2. 객실의 조명전원(타일 스위치
를 설치한 입구등의 조명전원을
제외한다)은 객실의 출입문 개
폐용 기구 또는 집중제어방식을
이용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하
다고 인정하는 기구나 시설에
의하여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점
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

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

3. 기타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
고 인정하는 시설

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특등급의 경우와
같다.


